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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결의사항

   가.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“법원구성원 근무조건 개선 분과위원회”와 

“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”를 둔다.

   나. “법원구성원 근무조건 개선 분과위원회”는 전국법관대표회의, 전국법

원장회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에서 각 3인씩 추천하는 위

원으로 구성하고, “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”는 전국법

관대표회의,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추천하는 각 1인, 전국공무원노동조

합 법원본부에서 추천하는 3인,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인의 위원으로 

구성한다.

   다. 분과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은 모두 대법원장이 임명하되, 위원장은 위

원들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. 

   라.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

다.

   마. 분과위원회의 업무는 별지 의견서상의 연구 내용을 참작하여 위원회

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, 대법원장이 부의하거나 사법행정자문회의에

서 회부하는 안건은 우선하여 심의, 검토한다. 

2. 제안배경

  가.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(이하 ‘법원노조’라 합니다)에서 별지 의

견서와 같이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안제출을 요청하여 왔습니다.

  나. 법원노조에서 설치를 요청하는 분과위원회는 재판독립이나 법관독립과 

직접적 관련성은 떨어지나 간접적 관련성은 충분합니다. 

  다. 법원공무원들에게도 사법행정참여기회를 보장하고, 사법행정기구를 구

성함에 있어 그 의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.

※ 첨부: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견서


